
중앙교육문화센터 티켓센터 하나넷 안내광고 조인스 '코리아데일

 

블로그 홈 J-블로그 J-통신원 기자블로그 통합검색

 

 

LA중앙일보 > 뉴스 > 이민/비자

이민/비자 

- 0 개- 

[이민 Q & A] 이혼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[LA중앙일보] 

이동찬/변호사

기사입력: 10.10.08 21:09

▷문= 1999년에 K-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. 입국 후 90일 안에 저를 초청한 시민

권자와 결혼했고 3년 후 그 시민권자와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됐

습니다.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.  

 

▶답= K-1 비자는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에게 주어집니다. 외국인 약혼자는 K-1 비자로 미

국에 들어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 

 

그러나 K-1 비자는 까다로운 제한적 조건이 있습니다. 예로 외국인 약혼자가 입국 후 90일 안

에 그를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. 그리고 오직 그를 

K-1로 초청한 시민권자를 통해서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 

 

이 말은 선생님을 K-1 비자로 초청하지 않은 현 배우자를 통해서는 선생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

없다는 것입니다.  

 

그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선생님은 K-1 비자를 받고 미국에 

입국하여 선생님을 초청한 시민권자와 90일 안에 결혼을 하셨습니다. 선생님은 비록 선생님을 

초청한 첫 배우자와 이혼하셨으나 이민법은 선생님께서 첫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만 영주권 

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 

 

만약에 선생님께서 90일 안에 선생님을 K-1 비자로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

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. 

 

그러나 이민법대로 90일 안에 결혼을 하셨고 그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다면 선생님께서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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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을 하셨더라도 전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문의:(213)291-998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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